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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19(COVID-19)」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 안내

1.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-1385(2020.3.24. ) 및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-1357(2020.

3.23. )의 관련입니다.

2. 고용노동부로부터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「코로나19(COV I D-19) 예방을 위한

사회적 거리두기 지침」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리니, 동 지침의 이행 및 전파에
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관련공문 각 1부.

2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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